
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[별지 제37호 서식]

국세환급결의(결정)통보서
단위：원

「국세기본법」제51조(「소득세법」제85조, 제117조,「법인세법」제71조,「부가가치

세법」제59조 등 규정에 따라 (   )건         금(                 )원을 환급결의

(초과결정) 하였기에 통보합니다.

발신：                   과장

수신：                  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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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부과과장이 징세과장에게 환급통보시 징세과장이 환급금 결정․지급 과정에서 참고할 

사항(충당, 양도 등)을 기록하는 란

 

붙임：환급금 결정내역(전산운영조직에 의한 통보 가능) 

364㎜×257㎜(백상지 70g/㎡)

※ 환급구분：01. 쟁송에 의한 환급  02. 직권경정  03. 착오이중납부  04. 공제초과   
05. 부가세법(조기환급) 06. 부가세법(일반환급) 07. 감면기타  

             08. 배분순위착오       09. 교부청구부당     10. 2차납세의무 지정취소


